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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회계연도 환경수 원 원회 

․ 출결산  비비지출 승 안

예  비  심  사  보  고  

안

번호
 366

2011년  6월  30

환 경 수  원  원 회

1. 심 사 경 과

   가. 출일자  출자 : 2011   6월 10일, 울특별시장

   나. 회부일자 : 2011   6월 15일   

   다. 상 일자

     ○ 맑 경본부 소  입․ 출결산  지출 승인안

        - 231회 회 2차 경 자원 원회(2011. 6. 27) 상 ․ 

결보

        - 231회 회 5차 경 자원 원회(2011. 6. 30) 상

     ○ 푸른도시국 소  입․ 출결산  지출 승인안

        - 231회 회 2차 경 자원 원회(2011. 6. 27) 상 ․ 

결보

        - 231회 회 5차 경 자원 원회(2011. 6. 30)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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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 도사업본부 소 ( 도사업특별회계) 입․ 출결산 

        지출 승인안

        - 231회 회 3차 경 자원 원회(2011. 6. 28) 상

     ○ 강사업본부 소  입․ 출결산  지출 승인안

        - 231회 회 3차 경 자원 원회(2011. 6. 28)상 ․  

결보

        - 231회 회 5차 경 자원 원회(2011. 6. 30) 상

     ○ 리 획  산  리 책과 소  입․ 출결산  지출 승인안

        - 231회 회 1차 경 자원 원회(2011. 6. 24) 상

2. 소 부 별 회부

    가. 맑 경본부 소

      ◦ 입․ 출결산 명

      ◦ 입결산

      ◦ 출결산

      ◦ 결산( 후변 , 자원회 시  주변지역 주민지원 )

    나. 푸른도시국 소

      ◦ 입․ 출결산 명

      ◦ 입결산

      ◦ 출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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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상 도사업본부 소

      ◦ 입․ 출결산 명

      ◦ 입결산

      ◦ 출결산

    라. 강사업본부 소

      ◦ 입․ 출결산 명

      ◦ 입결산

      ◦ 출결산

    마. 리 획  산  리 책과

      ◦ 입․ 출결산 명

      ◦ 입결산

      ◦ 출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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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 액
  도

 월 액
비비   용 용 변경사용 산현액

355,864 15,019 85
△3,660

3,660
11

△2,936

2,936
370,979

(단  : 만원)

산 현액
지 원

행  액
지  액

다 연도

 월 액
 용 액

370,979 333,658 322,594 12,839 35,547

(단  : 만원)

    산 액 징수결 액 수 납 액
수 납 

(%)
미수납액

  회 계 150,638 204,762 199,924 97.6 4,838

  수 86,219 142,506 137,668 96.6 4,838

경상  수 80,714 71,105 71,057 97 48

시  수 5,505 71,401 66,611 93 4,790

고보 64,419 62,256 62,256 100 -

3. 결산개요

맑 환 경 본  
( 회계 특별회계, )

 가. 일 회계

   1.  입
                                                                   (단  : 만원)

  2.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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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 액
  도

 월 액
 비 비   용   용 산현액

집단에 지공

사업 특별회계
239,500 - - - - 239,500

도 시 개

특 별 회 계
12,588 8,550 - - - 21,138

(단  : 만원)

  산현액
지 원

행  액
지  액

다 연도

 월 액
 용 액

집단에 지공

사업 특별회계
239,500 217,984 217,984 - 21,516

도 시 개

특 별 회 계
21,138 20,435 11,296 9,171 670

(단  : 만원)

 나. 특별회계

    1.  입

                                                                    (단  : 만원)

   산액 징수결 액 수 납 액
수 납 

(%)
미수납액

집단에 지공 사업

특별회계
239,500 223,963 223,903 99.9 60

경상  수 221,302 208,058 208,037 99.9 21

시  수 18,198 15,905 15,866 99.7 39

도시개 특별회계 - - - - -

   2.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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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말

현 재 액

당 해 연 도   증 감 액 2010 도말

현  재  액계(B)=(C-D) 수 납 액(C) 지  액(D)

22,236 13,860 22,691 8,831 36,096

(단  : 만원)

도말

현 재 액

당 해 연 도   증 감 액 2010 도말

현  재  액계(B)=(C-D)   액(C) 사 용 액(D)

42,222 13,774 22,605 8,831 55,996

(단  : 만원)

  다. 결산

   1. 후변

    □ 입지출 

※ 납액 = 지 자 단체 출연  + 이자 입 등

   2010 도말 재액 = 시 고 (36,096 만원) + 다 연도 이월액(0원)

   □ 조  

  ※ 2010 도말 재액 = 시 고 (36,096 만원) + 재 자  탁  

(199억원)

  2. 자원회 시  주변지역 주민지원

   □ 입지출 

도말
현 재 액

(A)

당 해 연 도 증 감 액 2010 도말

현  재  액계(B)=(C-D) 수납액(C) 지 액(D)

4,361 2,406 19,779 17,373 6,767

(단  : 만원)

※ 납액 = 지 자 단체 출연  + 이자 입 등

   2010 도말 재액 =  + 다 연도 이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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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액

(A)

징수결 액

(B)

실 수납액

(E)

징수 (%)

(E/B)
미수납액

합  계 51,738,458 58,798,774 51,530,462 87.6 7,268,312

수 36,095,659 43,155,975 35,887,663 83.2 7,268,312

경상 수 32,959,290 28,030,003 27,945,949 99.7 84,053

시 수 3,136,369 15,125,972 7,941,714 52.5 7,184,259

고보 15,642,799 15,642,799 15,642,799 100 0

도말

현 재 액

당 해 연 도   증 감 액 2010 도말

현  재  액
계(B)=(C-D)   액(C) 사 용 액(D)

10,221 4,406 19,779 15,373 14,627

(단  : 만원)

   □ 조  

 ※ 2010 도말 재액 = 시 고 (6,767 만원)+시재 자  탁  

(7,860 만원)

    재 자  탁  = 2,000 만원(08 도)+3,860 만원(09 도)+ 2,000 

만원(10 도)

                    

 

푸 른 도 시  
 ( 회계 특별회계)

  가. 일 회계 입결산  

(단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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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일 회계  특별회계 출결산

  (단  : 천원)

        산 액 도 월액 비비   용   용

계 626,987,796 87,246,272 9,001,270 - 220,400

  회 계 350,633,797 43,165,741 3,769,800 - 220,400

도 시 개 
특 별 회 계 276,353,999 44,080,531 5,231,470 - -

   (단  : 천원)

      산현액
지 원
행  액 지  액

 월 액
(미필 월액) 집행 액

계 723,455,738 654,168,320 565,455,928 91,408,950 66,590,859

  회 계 397,789,738 342,734,058 307,184,100 37,196,384 53,409,254

특 별  회 계 325,666,000 311,434,262 258,271,828 54,212,566 13,181,605

  다.  지출

   1. 지출    

     (단  : 천원)

      지 결 액
지 원
행  액 지  액

 월 액
(미필 월액)  용 액

계 9,001,270 8,391,556 4,753,339 3,658,417 589,514

  회 계 3,769,800 3,569,329 3,569,329 0 200,471

 특 별 회 계 5,231,470 4,822,227 1,184,010 3,658,417 389,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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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액(A)

액

(B)

액

(C)

월액(B-C)

계 당 
 산

 월
 산 계 순 계

여금
개량․

사고 월

2010 898,083 801,000 97,083 866,172 764,607 101,565 43,487 58,078

2009 1,060,742 895,000 165,742 993,969 887,745 106,224 9,141 97,083

증 감 △162,659 △94,000 △68,659 △127,797 △123,138 △4,659 34,346 △39,005

 상 수 도 사 업 본  
  (수도사업특별회계)

  가.   

(단  : 만원)

  나. 결산

      (단  : 만원)

 

  산

  액

(A)

징  수

결 액

(B)

수 납 액(C)
미수금
(B-C)

미수금처리 비 (%)

수 액
(a)

과 납
액

(b)

실  
수납액
(c=a-b)

결 

처 

  

월액 (B/A)

징수

(C/B)

2010 898,083 889,729 867,036 864 866,172 23,557 536 23,021 99.1 97.4

2009 1,060,742 1,018,171 994,467 498 993,969 24,202 969 23,233 96.0 97.6

증 감 △162,659 △128,442 △127,431 366 △127,797 △645 △433 △212 3.1 △0.2

    ◦ 납내역
                                                                  (단  : 만원)

 합 계

 체 수 고 
 채

수 계
 업

수 
업

수  월금
과 도
미수금

 산
매 각

  본
여금

2010 866,172 760,172 577,965 29,626 106,224 17,106 6,430 22,821 106,000

2009 993,969 949,969 567,744 32,263 293,713 15,548 24,914 15,787 44,000

증 감 △127,797 △189,797 10,221 △2,637 △187,489 1,558 △18,484 7,034 6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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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내역
                                                                  (단  : 만원)

 합 계

업미수금 기 타 미 수 금
결 

처 도 과 도
산매

각
료

변  상
약금

잡수  
등 과 도

2010 23,557 15,755 2,389 65 44 1,444 438 2,886 536

2009 24,202 16,883 2,563 65 187 481 283 2,771 969

증 감 △645 △1,128 △174 0 △143 963 155 115 △433

  다. 결산

                                                                  (단  : 만원)

 
산 액

(A)

집 행 액(B)
용액

(A-B)

집행
(%)

(B/A)계 지 액
 월 액

 계 개 량 사 고

2010 898,083 822,685 764,607 58,078 8,597 49,481 75,398 91.6

2009 1,060,742 984,828 887,745 97,083 19,432 77,651 75,914 92.8

증 감 △162,659 △162,143 △123,138 △39,005 △10,835 △28,170 △516 △1.2

  * 산 액 : 당해연도에 실  지 할 수 는 금액

     = 산(당 산+ 경 산) + 도 월액 + 증감액( 용, 용, 체) + 비비 사용액

  라. 용액

                                                                  (단  : 만원)

 합 계

원        별

계 변경
 취

집행사
미 생

  산
  감

비비
  액

낙  찰
차  액

산집행
    액

2010 75,398 3,797 954 26,445 5,363 21,632 17,207

2009 75,914  1,383 1,131 20,488 10,259 25,324 17,329

증 감 △516 2,414 △177 5,957 △4,896 △3,692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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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 액 징수결 액
실    

수 납 액
미수납액

  회 계 13,926 16,727 14,042 2,685

<  >
    (단  : 만원)

  마. 비비

                                                                  (단  : 만원)

 산 액 지 결 액 집 행 액 비비 지 사

8,205 2,842 2,812  ․ 연금 담금 납  등 3건

  . 산 용

     「 과상여금 지급 산 」  10건, 38억 97 만원

 

 한 강 사 업 본  
  ( 회 계 )

  가.  입

   ◦ 산액  139억 2천6 만원 로, 징수결정액 167억 2천7   만원에 실

제수납액  140억 4천2 만원, 미수납액  26억 8천5 만원

나.  출

   ◦ 당 산 2,177억 7천2 만원과 도 이월액 546억 5천5 만원  

포함 는 산 액  2,752억 7천3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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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리기획  산하 물 리정책과 
  ( 회계, 특별회계)

당 
산액

산 립 후 증감액
산현액 지 원

행 액 지 액 다 연도
 월 액  용 액비비, 

용
도

월액

217,772 2,847 54,655 275,273 252,781 202,892 52,796 19,584

 

(단  : 만원)

   ◦ 지출원인행 액 2,527억 8천1 만원  지출액  2,028억 9천2

만원이며, 다 연도 이월액이 527억 9천6 만원, 집행잔액  195억 

8천4 만원임

 

 가. 회계

    1.  

  (단  : 만원)

     산 액 징수결 액 수 납 액 미수납액 수납 (%)

합    계 413 438 423 15 96.6

수 413 438 423 15 96.6

경상 수 - - - - -

시 수 413 438 423 15 96.6

고보 - - - - -

2.  

 (단  : 만원)

산액
도

월액
비비 변 경  용

용/
체

산현
액

지 액
다 도

 월 액
용액

17,729 12,129 0
 117
-117

0 0 29,858 24,177 233 5,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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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특별회계

1.  

  (단  : 만원)

    산 액 징수결 액 수 납 액 미수납액 수납 (%)

합   계 12,122 12,502 12,502 0 100

수 936 1,394 1,394 0 100

경상 수 68 7 7 0 100

시 수 868 1,387 1,387 0 100

고보 11,186 11,108 11,108 0 100

    2.  

(단  : 만원)

산액
도

월액

비

비
변 경  용

용/

체

산현

액
지 액

다 도

 월 액
용액

12,122 0 0 0
  18
 -18

0 12,122 10,880 281 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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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 검토보고 요지( 원 : 이청 )

맑 환 경 본  

  가. 일 회계 입 

   ◦ 2010회계연도 입결산에 는 징 결 액  3%에 해당 는 48억  

3천8 만원이 미 납 었는데, 이 에  임시  외 입  미 납

액이 47억 8천9 만원  부분  차지 고 있

   ◦ 임시  외 입  미 납액  지난 도 입 47억 3 만원 미 납

이 복 어 생  것  고질 인 체납이 큰 원인  징 책이 

요 다는 지 이 매  복 고 있 에도 개 지 않고 있

   ◦ 임시  외 입과 여 잡 입  산액 8억4 만원에 해 크게 

증가  629억 2천6 만원  나타났는데, 그 이 는 자원공사

부  경인운 사업 편입부지 보상 ( 체 1,024억 7천만원)  일부

액(614억 8천2 만원)이 2010 도말에 납  것에 인 는 것

임

   ◦ 이  여 결산검사 원 부  2010 도 산편  잡 입

 편 했어야 다는 지 이 있었 나, 산편 시 (2009. 10

월~12월)에는 편입부지규모, 보상 액 등에  미  

 어 웠다는  이해   있 .  다만, 2011 도 입 산에 

잡 입이 1,000억원  편 어 있어, 2011  회계연도 결산시에

는 잡 입(보상 납 )이 감소  것  나타날  에 없

(2010회계연도 울특별시 일 회계  특별회계 결산검사 견 . p.113, 

2011.6)



-15-

  나. 일 회계 출

   □ 산 용

  ◦ 산  용  산편  이후에 변동  여건에 신축  여 재

운용  능  고자 는 도 , 책사업내 단 사업간 산  

변경 여 사용 는 것 「지 재 법」 49조 「지 재 법시행

」 55조에 근거 고 있 며,  16건, 36억 6천만원  용

  ◦「주 용 분쇄  시범사업」 2009  회계에  7천1 만원  사고

이월 여 산 액 리  사업  2010 에는 사업 산이 편

지 않았 . 그럼에도 불구 고「자원회 시  탁운 사업 」 부  

3천9 만원  용 여 시  사용 (결산  p.123)

  □ 변경사용

  ◦ 산  변경사용  동일  단 사업내 부사업간 는 동일 부사

업내 편 목(통계목)간 산  실․국장 책임 에 상  통 여 사용

여 사업  탄  추진  해 도입  것 , 13건 29억 

3천6 만원  변경사용

   
   ◦「강남자원회 시  부 주차장 건 」사업  2009  회계에  33억 

6천1 만원  사고이월 여 산 액 리  사업  2010 에는 

사업 산이 편 지 않았 . 그럼에도 불구 고「자원회 시  탁

운 사업 」 부  8억5천1 만원  변경 여 사용 (결산  

p.139)

   ◦「RFID 식폐  종량 시스  구축」사업  2010 에는 사업 산

이 편 지 않았 나, 국고보조 이 부 어, 이에 른 시 를 

보  해 「자원회 시  탁운 사업 」에  8천3 만원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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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여 사용 (결산  p.139)

       - 본 사업  산편  당시에는 지 않았  신규사업   

국고보조에 라 시분담 써 시가 권장 는 사업  여 

요  사업 를 책  것  볼 도 있 나, 간주처리에 

여 사업  진행  것에  가 있   있

  ◦ 「강남자원회 시  부 주차장 건 」 시 , 감리  변경사용과 

「주 용 분쇄  시범사업」 산 용  각 회계연도  경 는 당

해연도  입  충당 여야 며, 매 회계연도  출 산  다

연도에 사용 여 는 안 는 회계연도 독립  원  훼손  행 편

인 산집행이라   있 (결산  p.123)

  □ 집행잔액

   ◦ 집행잔액(불용액)  산 액  8.9%인 355억 2 만원  

도(13.9%, 529억 6천7 만원)에 해 양  것  나타났

  □ 

   ◦ 「지 재 법」 43조에 르면 는   없는 산 외  

지출 는 산 과지출에 충당  여 사용 도  어 있

   ◦ 2010회계연도에 는 “G20 상회   깨끗  울만들  사업”

에  8천5 만원  집행 는데, G20 상회 는 사 에 

가능  국 행사 에도 불구 고 본 산에 편 지 않고 를 

사용  것   취지에 어 난 것이라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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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 에 지 합리  사업  

  ◦ 건 에 지 합리 사업  건  에 지 진단  통해 열,  등  

에 지 손실  효 이고 낭 인 부분  찾아내어, 건  단열 

보강, 조명 등 고효   시 개  통 여 건  에 지 사

용량  이거나 에 지 이용 효  향상시키는 사업임

  ◦ 울시에 는  시청사  산 사업소, 자 구,  등 공공건 에

 도  추진 여 민간부  참여 를 도모 고 있 는 

지만, 에 지 약  실질  효과를 거  해 는 민간건 에  

극 인 참여가 요함

   ◦ 민간건축  참여 를 가장 어 게 는 것  역시 산상  

라   있는데, 울시에 는 직 인 산지원보다는 후변

에  일 액  리  자해주는 책  펼 고 있 1)

   ◦ 그러나, 사업  추진 는 「건 에 지 합리 사업(BRP) 자

지원」사업  결산결과를 살펴보면, 지출계획 액 300억원  66억 8

천7 만원이 지출 어 불용 이 77.7%에 달 는 등 집행실 이 부

진2) 게 나타나 사업추진  를  책 립이 요  것임

(검토보고  p.19)

 □ 과다  사업취소  인  산 사용 효  

  ◦ 2010  결산검사 원 시 권고에 르면 “LED 스트베드 조 운 ”, 

“녹색 장 리 페이지 구축”, “ 울시 경  ”, 

“ 후변  그램 운 ”,“2010벤쿠버 국 경회   

람회 참여” 등에 여 사업취소  인 여 산  효  사

1)  민간건 물에 한 지원  살펴보 , 지난 '08  8개 (33억원), '09  42개 (146억원), ‘10  

25개 (72억원)에 하여  지원하 고, 시민  참여 76개  포함하여  151개  

진한 것  나   (※ 건 : 연리 3%, 8  할상환(3 내 거  가능))

2)2009회계연도 결산에 도 집행실  진한 것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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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지 못  것  지   있 . (검토보고  p.22~23)

  ◦ "LED 스트베드 조 운 사업"  LED 품에  실증  검증  

통   향상과 요자  신뢰  보  LED시장  도  안  

장  도 고자 2010 도 산  50억원 편 나, 에 지

리공단(50억원)에  사업 를 보 지 못해 사업이  취소 었

3)

   ◦ 본 사업  2010  산심 시 국 원에  추진  “LED조명

실증 ” 구축사업  취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 과 함께 사업

범  조   사업 향에 재검토가 요 다는 지    있   

   ◦ " 울시 경 "는 「 울특별시 경  지원조 」에 근거

여 추진  사업  상 법 인 경 진 법과 조 가 지 약 

2 이 지나고 있 에도 불구 고 사업추진실 이 지지부진  실 임

     
      - 경 과  울시  주요사업  “시민 경  (4억 

5천8 만원)”, “조 경  지원(5억 9천5 만원), “에

스쿨운 지원(3억7천5 만원)” 등이 있 나, 별도  개별사업  

진행 고 있어 종합 이고 체계 인 ․사회 경  해 는 

경 를 극  추진  요가 있   

 다. 특별회계

   ◦ 도시개 특별회계나 집단에 지공 사업 특별회계  결산과 여 

특별  견  없

3)본 사업은 서울시와 에 지 리공단에서 2011년도 사업 산을 확보하지 않아 사업자체가 취소된 것으로 보여

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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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1. 후변

   ◦ 후변  운용  살펴보면, 2차  계획변경  통해 도시가스사업 

자지원사업(80억원→10억원)과 경건축  인증 용지원사업(5억

원→2억원)  축소 고, 이 차 보 , 복지시  차 보 , 

에 아 트 인 티 지원 사업 등 3개사업  새롭게 추진

       (결산  p.160)

   ◦ 그러나 결산결과를 살펴보면, 사업   집행실 이 부진4)

게 나타나고 있 (검토보고  p.21)

   ◦「건 에 지 합리 사업(BRP) 자지원」  지출계획 액 300억원

 66억 8천7 만원이 지출 어 불용 이 77.7%,「 경건축  인

증 용지원」  당 계획 5억원→2억원  변경 었 나 지출액  1

억 2천2 만원  불용 이 39%에 달 고 있

  ◦「건 에 지 합리 사업(BRP) 자지원」사업이 부진  것  지식경

부에  추진 고 있는 에스 (ESCO; Energy Service 

Companies)사업5)  자조건( 울시 연리 3.0%, 에 지 리공단 

연리 2.7%)에 해 지원조건이 나쁘다는 것도 나  이 라   

있 므  별도  책 립이 요  것임

4)2009회계연도 결산에서도

5)에스코(ESCO;EnergyServiceCompanies)사업을 통한 자 과 비교할 때 에 지 사용자가 기술‧경제 부담

으로 기존 에 지 시설을 보완하지 못할 경우,기술과 자 등을 제공해 에 지 약시설을 설치하고 여기에

서 발생하는 에 지 감액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에 지 약 문기업 혹은 에 지 약 서비스를 의미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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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계획 도

월액

지 계획

현액
지 액

용

(%)당 수

도시가스사업 지원 8,000 1,000 1,000 450 55.0 

민간그린홈 보 지원사업 1,635 1,635 1,635 961 41.2 

건물에 지 합리화사업 

지원
30,000 30,000 30,000 6,687 77.7 

환경건 물 증비용지원 500 200 - 200 122 39.0 

에코마 리지 프 트지원 - - 85 85 85 - 

차 확 보 - 650 650 395 39.2 

복지시  차 보 - 550 550 0 100

에코아 트 티브 지원 - 400 400 130 67.5 

여 ( ) 2,303 10,752 10,752 36,096 -

본경비 8 8 8 1 87.5 

◦ 후변화  산집행내역      
                     (단  : 만원) 

  2. 자원회 시  주변 향지역 주민지원

   ◦ 자원회 시  주변 향지역 주민지원 결산에 여 특별  견 

없

   □ 종합 견

  ◦ 2010회계연도 맑 경본부 소  결산안에  검토결과, 용이나 

변경사용이 산  실․국장 책임 에 상 통 여 사용 여 사업  탄

 추진  해 도입  것이 는 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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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리 를 지 않아 시 에  변경사용 도  는 것  산

담당  잘못  산편 행  시 이 요구 며, 지난연도 사고이월

어 액 리 는 사업에 여 당해연도 산  사용  것  회계

연도 독립  원   것  지양해야  것임

  ◦ 후변   경우는 고 목 사업  롯  자사업  추진실 이 

부진  것  나타나 보다 신 고 충분  검토를 거쳐 사업계획  

립해야  것  단

푸른도시  

  가. 일 회계 입결산                  

    ◦ 2010회계 도 일 회계 입결산에  산액  517억 3천 8 만원,  

징 결 액  587억 9천 9 만원, 실 납액  515억 3천만원  

징  87.6%임.

    ◦ 징 결 액  12.4%(72억 6천 8 만원)가 미 납 었는데 체 미

납액  98.8%에 해당 는 71억 8천 4 만원이 임시  외 입  

미 납액임. 이  지난 도 입  징 결 액  90.1%인 58억 5 만

원이 미 납 어 결손처분액 2억 6천 3 만원  외  55억 4천 2

만원이 다시 차 도  이월 면  미 납  악 이 복 고 있 .

    ◦ 이 에 해 는 결산검사 원회가 몇 에 걸쳐 시 권고를 

나, 2010 에도 시 지 않았 . 실질  체납액이 감소   

있도  납가능 이 없는 체납액  경우는 신속히 불납결손 처분 

여 산액과 징 결 액  차이를 일  있는 노 이 요 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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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   있는 입에 해 는 보다 극 인 징 책이 요  

것임. 

  나. 일 회계 출결산                  

    ◦ 2010회계 도 일 회계 출결산 산액  3,977억 8천 9 만원이

며, 도 이월액 431억 6천 6 만원과 이용에  2억 2천만원  

증액  산 액  3,977억 8천 9 만원임. 이  3,071억 8천 4

만원이 지출 어 산집행  77.2%이며, 9.4%에 해당 는 374

억 4천 9 만원이 다 도  사고 이월 고, 13.4%에 이르는 534억 

9 만원이 불용액  처리 었 .

   ◦ 지난 도  해 볼 , 산집행  87.2%에  77.2%  떨어

고, 사고이월  8.4%(374억 4천 9 만원)에  9.4%(371억 9천 

6 만원)  상승 며, 불용  지난 도 4.4%(199억 7천 4

만원)에 해 13.4% (534억 9 만원)  폭 상승 여 재 운  

건  약 었다   있 . 

  ▷ 이용에  계획  산운용 사   (결산  p.121)

   ◦ 동부푸른도시사업소 공원운 과는 인건 ( 계약근 자보 ) 5천 9

만원  11월 15일 인건 과다  이용  통해 울시립  과 

인 운 (보 ) 부족분  충당 도  나, 12월 15일에 3건, 

11월 16일에 1건  4건  이용  통 여 시 회사 처 과, 시

립미  과 등  보  직 보조 에  1천 8 만원  충당

. 불과 달사이에 인건 에  과부족  지 못 고 

계획 , 편 주  산운용   사 라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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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  사업변경 이 에  추계가 요망 는 동 사 지 리

     (결산  p.125)

   ◦ 일 회계 산  용에 있어  2010 도  경우, 특히 울 공원  

동 사 지 리   , 도, 도시가스 등  사용료에 해당 는 

공공운 는  용 13건  6개 사업  사 리  공공운  

등에  3억 1천 5 만원  용 . 

   ◦ , 울 공원 동 공원 진료 능강  공공운  9 만원  사업

변경  통 여 울 공원 공공운  충당 . 다른 사업과는 

달리 동 사 지 리에  경상  부족  동  생 경  직

   있 므   추계에 신  여야  것임.

 ▷ 산회계법  원 에 어 난  사용  (결산  p.135)

   ◦ 산회계법 21조에 면 는   없는 산지출  

인  부족  충당  여 입· 출 산에 계상  용    

G20 상회  같  철  계획과 간이 요  국가 인 행

사에 사계  조 사업(2억 5천만원)과 가  생 경개   

가 변녹지량 충(19억 2천 5 만원) 등  사업에 를 지출  

것  람직 지 않다고   있 . 

   ◦ 5차 G20 상회  개 지가 민국  결  것  2009   

9월 24~ 25일 미국 크버그에  열린  3차 G20 상회 . 

푸른도시국  경우는 G20 상회  직  이 없는 부 라 

  없는 산이었다는 명   는 있겠 나, 철  계획과 

에 해  회 다면 이   산에 해 도 종합

 사 검토를 했어야 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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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분  검토없이 계획  사업  취소  인  규모 불용액과 높  

 차지 는 산집행잔액   (결산  p.152)

   ◦ 노 공원 경사  엘리베이  해 미  , 소리 마 크조 사업, 

노 카페 등  짧  간내 규모 구조  는 사업  경

자원 원회에  매우 논란이 었  사업임. 짧  간내 충분

 검토없이 계획  사업  결과는 결국 계획변경 등 집행사 미 생

 산 액  98%에 달 는 122억 7천 3 만원이 불용 었 . 

   ◦  푸른도시국  경우는 사업특 상 낙찰잔액 등  산집행잔액이 

생 는 사업이 많아 불용에  많  지  아 . 특히 2010 도

는 울특별시 일 회계 불용 이 6.1%인데 여 푸른도시국 일

회계 산  불용  13.4%  불용 이 매우 높  임. 사 별

는 사업계획변경․취소나 산집행사  미 생 등에  불용 이 체 

불용액  48.3%, 산집행잔액에  불용 이 35.6%에 이르고 있 . 

   ◦ 라  노 공원에 랜드조 과 같이 다  사업이 동시에 추진 어 

산이 집 는 계획  립  에는 보다 신 고, 충분  검토 후 사

업계획  추진 여야  것이며, 지나 게 많  낙찰차액 등  산집행

잔액이 생 지 않도  합리 인 경 산 에  산  계상  

여 노 여야  것임.

  다.  2010  특별회계에  종합 견

   ◦ 2010회계 도 푸른도시국 소  특별회계 출결산 산액  2,763억 

5천 4 만원  도 이월액 440억 8천 1 만원  증액  산

액  3,256억 6천 6 만원임. 이  산지출액  2,582억 7천 2 만원

 산 액  16.6%인 542억 1천 3 만원이 다 도  이월 었

며, 산 액  4%에 이르는 131억 8천 1 만원이 불용처리 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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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른도시국  특별회계 산집행  지난 도 98.4%에  79.3%  

큰 폭 감소 고, 사고이월  지난 도 10.7%(440억 8천 1 만원)

에  16.6%(542억 1천 3 만원)  증가 며, 불용 도 1.6%(87억 

9천 6 만원)에  4%(131억 8천 1 만원) 증가 . 

   ◦ 라  단 히 지난 도  면, 산집행  건  다소 떨어

진다고   있 나, 다 도 이월액  93.1%가 보상 지연  

사 차지연에  것이고, 

   ◦ 불용사 에 있어 도 불건  불용사 라   없는 낙찰잔액 등  

산집행잔액(43.9%)과 산 감(23.8%)이 67.7%를 차지 며, 사

업계획 변경 등 집행사  미 생 사  42억 6천 4 만원  20억

원  인시범아 트 녹지조 사업  매장 재가 견 어  

차 이행 등  산 액 31억 3천 8 만원  20억원이 불용처

리  것이므  특별  견  없 .

상수도사업본  

  가. 입 산

   ◦ 입  사업계획에  지출  단이 다는 에  그 요 이 있  

에 입에   추계  편 이 요구 며,

   ◦ 2010 도 징 결 액6)  8,897억 29 만원  산 액(8,980억 83

만원)  99.1%  도(96.0%)에 해 입 산 추계에  

 높아 다   있 .

6) 징수결 액( 결산액) = 수 수 (상수도사업수 ) + 본 수  + 월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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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도 징 결 액  (1조 181억 71 만원)  12.6%인 

1,284억 42 만원 감소 었는데, 이는

     - 익 입7)  6,252억 72 만원    101.2%  사

고 자본 입8)  1,353억 15 만원    159.6%(43

억 22 만원) 증가 나,

     - 이월재원9)이 1,291억 42 만원  (3,155억 63 만원)  

40.9%  크게 감소 었  이며, 주요 이월재원  감소는 계

잉여 이   1,183억 30 만원 감소10) 고 이월재원

액( 도 건 개량이월액+사고이월액)이 685억 59 만원 감소

 임. 

 
     - 편, 자본 입 결산액    505억 48 만원 증가 는

데, 이는 주  고 부채 입이 (440억원)  620억원 증가

 임.

   ◦ 고 부채 입  고도 처리시  도입 등 역 사업 추진  인 여 

시재 자 에  도 440억원  차입 데 이어 2010 에도 

1,060억원  차입 여 2010 말  채 잔액  2,483억원  

(1,678억원)  805억원 증가 며, 6개 에 고도

처리시  도입이 료 는 2013   5,519억원 지 증가

 것  상 지만, 이는 2012  9.9%  도요  인상이 

고 면 ‘용 료 청구소송’ 소에 른 향  미  결과 , 

7) 수 수 (상수도사업수 ) = 업수  + 업 수

8) 본 수  = 고 산매각수  + 고 채수  + 본 여 수

9) 월재원 = 순 계 여  + 수용가미수  + 타미수

10) 순 계 여  “ 년도 결산액 - 결산액”  산 집행 상액  직  3년 평균 집행  86.3% 수

 상하 나, 2009년도 경  하여 재 집행  독 한 결과 산집행  92.8%  높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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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 계획 상 차입  상 계획]                        

                                                               (단  : 억원)

    2011 2012 2013 2014

차    1,500 1,530 550 -

원금상 255 181 107 101

지급 124 146 186 213

채무 액 3,727 5,076 5,519 5,418

     ◦ 만일 도요 이  상태  동결 고 ‘용 료 청구소송’ 소에 른 

원 구입  증가분11)  다면, 부채 차입  채 잔액  욱 증가

어 2014 말  약 8,000억원  상회  것  상 . 

  ◦ 2010 도 손익계산 를 보면, 업이익 등 경상이익    117억 

2 만원 증가 나, 특별이익이 150억 13 만원 감소 여 당 이익

 (475억원)  33억 10 만원 감소  441억 90 만원이며, 

2006  이후 지속  감소 고 있 .

          [ 근 5 간 당 이익 변동]                  

                                                                     (단  : 만원)

      도 2006 2007 2008 2009 2010

당기순 86,118 61,229 57,143 47,500 44,190

  ◦ 편, 2010 도 당 이익  441억 90 만원이었 나 지난 1월 자원

공사 ‘용 료 청구소송’에  종 소 여 울시에  ‘07~‘09  

용 료 미납  623억 50 만원( )  자원공사에 납부해야 

에 라 결손 이 생 었 며, 결손  「지 공 업법」 38조  

「지 공 업법시행 」 39조(결손  처리) 규 에 라 이익잉여  

 이익 립 (1,145억 99 만원)에  135억 28 만원  결손  처리

 계획에 있 . (결산  P 202) 

11) 과년도 미지  350억원, ’11년도  215억원, ’12년 후 연간 308억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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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손  생·처리(안)]    

                                                                    (단  : 만원)

결 금 생( 여금 생) 결 금처리( 여금처 ) 차기 월

계
 기
 월

 기
 

당  기
순

계
  
립금

감  채
립금

건  
립금

미 처 
여금

-13,528 4,632 -62,350 44,190 -13,528 -13,528 0 0 0

  ◦ 도요  원가는 m3당 577.48원  (587.66원)  

1.73%인 10.18원이 감소 고 공 단가(요 )는 m3당 514.27원  

(514.27원)  0.02%인 0.11원 감소 여 요 실 (

원가  익)   89.0%  도(87.5%)에 해 1.5% 증가

며,

  
  ◦ 요 인상요인12)  2006  이후 지속 인 증가 추 를 보이다가 

2010 에는 도(14.27%)에 해 1.95% 감소  12.32%를 나타

내고 있 .

        [ 근 5 간 요 인상요인 변동] 

     도 2006 2007 2008 2009 2010

금 상 (%) 4.12 7.11 8.37 14.27 12.32

   ◦ 지속 인 부채 증가  당 이익 감소 등에도 불구 고 요 인상요인

이 감소  원인  보면 익  59억 98 만원 증가13) 나, 

약품   체 14) 등 업 용  감소 고 자본 용이 게 

에 라 원가가 44억 8 만원 감소  것에 인 는 것 ,

 

12) 상  = ( 원가- 수수 )/ 수수

13) 년 비 수  1.1% 증가  수량  11,908천m
3
(0.2%) 증가

14) 수지·가압장 경개 사업  ’07~’09년도 지 료 었고, 재원  지  억 하여 ’10

년도 수 체비가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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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가  감소원인이 불  용  억 여 생  업 용  감소

 차입  증가  용 료미납  등 미지  인  자 자본  

락(90.08→82.51%)  게  자본 용15)에  것  상

도 재 여건이 향상  것이라 볼 는 없 . 

   ◦ 편, 도요  2001  인상 이후 10 간 동결 나 인원감축16), 

 향상17) 등 경 개  통  내부 에 계가 있다는 과 

원  증가  자산증가에 른 자본 용이 증가 어 요 인상요인

 다시 증가  것  상 에 라 도요  인상  요  인

지만 상 도는 시민생 과 직  는 공공재 써 가상

승  고 여 신 게 결 어야  것이며, 

   ◦ 요 체계 변경과 해 는 당  국민 생 권자 등 생 이 어

운 를   도  월 10m3 이  사용가구에 해 

가 용 1단계 단가인 320원/m3 보다 훨씬 낮  190원/m3   

단가를 용 고 있 나, 근 1~2인 가구  증가에 라 생

과 계없이 월 10m3 이 를 사용18) 는 가 증가 여 795천

가 190원/m3  낮  요  납부 고 있고 이  택  는 

국민 생 권자는 33천 에 지나지 않아 본래  취지  다

르게 나타나고 있어 실효 이 떨어지므 , 국민 생 권자에 

 도요  감면  19) 는 동시에 월 사용량 10m3 이 에 

용 고 있는 190원/m3에 해 는 폐지 등  검토가 요  것  

단 .

15) 본비용 =  × 본비  × 본보수(6%)

16) 원 감  : 2,890 (’01년) → 2,764 (’06년) → 2,216 (’10년)

17) 수  향상 : 75.3%(’01년) → 90.2%(’06년) → 93.3%(’10년)

18) 울시  당 월 평균 사용량  약 16.6m
3
/월

19) 행 경별 본 만 감 해주고 나,  하여 월 사용량 10m
3

지 사용  감 해 (안)



-30-

[가 용 도요  요 (1개월 )] 

사용량(m3) 0~30 하 30 과~40 하 40 과~50 하 50 과

단가(원/m3) 320 510 570 790

비  고  * 당 월 10m3 하  사용하는 가 용 사용 금  1m3당 190원

 나. 출 산

 □  지출 (결산  P 118)

   ◦ 는 산편  당시   없는 산외 지출이나 산 과지출

에  여 액  산에 계상 고 그 지출  차  회  

승인  얻도  규 고 있 .

   ◦ 2010 회계연도  산액  82억 5 만원( 산 액  0.91%)

 (114억 4 만원)  31억 99 만원 감소 고, 지출결

액  연 보  상승에 른 「연 부담  납부」 25억 22 만원 

등  3건에 28억 42 만원  특이사항  없 며,

   ◦ 이  28억 12 만원  지출 고, 이월 없이 30 만원  집행잔액  

불용처리 여  지출결 액  불용  1.06%  낮  

 지 고 있 .

[  지출 내역]    

                                                      (단  : 만원)

사  업  
지   
결 액

지 액  비비 지 사  

연금 담금 납 2,522 2,495
산 기준  상  산

(5.5→6.3%)

건강보험 담금 납 279 276
보험 상  산

(2.54→2.66%)

상수도 GIS  고보 금
41 41

미집행 고보 금 연말 고 미 납 

 ‘10  납 산 미 보



-31-

 □ 산이월액 (결산  P 120~133)

   ◦ 「지 공 업법」 30조에 라 2010 도에 집행  료 지 못 고 

다 도  이월 는 사업 는  「 지 건 공사」 외 72건, 

580억 79 만원  (970억 83 만원)  40.2% 감소

는데,

   ◦ 이  건 개량이월액20)  85억 98 만원(3건)    55.8% 

감소 며, 사고이월액21)  494억 81 만원(71건)    

36.3% 감소 .

   ◦ ‘ 지 건 공사  책임감리용역’  토지사용승락   행

허가(북 산국립공원사 소) 신청 등 행 차 이행에 른 공사 주 지연

, ‘ 암 장 시   고도 처리시 (3차)’는 계약업체 

부도 생  공사가 지연 어 2차 계약이 ‘10  12월말에 공 에 

라 산액 체를 지출원인행 를 지 못 고 건 개량이월  것

이며,

   ◦ ‘상 도 GIS웹 구축’  사업  효   연속  해 용역

행 간  18개월  여 사고이월   산  편  사  

향후에는 회계연도 독립  원 에 라  산 편 이 이루어질 

 있도  해야  것임.   

   ◦ 산이월 사   공사지연에 른 이월  6건, 46억 58 만원(이월액 

 8.0%)  (0.1%)  증가 고 공 부족에  이월

 도에 해 크게 감소 나, 매  복 는 사항이지만 타 

사 에 ‘공사 공시  미도래  소요 공 보  인  이월22)’  

20) ｢지 공 업 ｣ 30 1항에 라 본 산  원 행  하지 못하고 월하는 것  재 월 가능

21) 원 행  했 나 지  못한 경우  경비, 감리비 등  원 행  못하고 월하는 것

22) 타 월사  51건  12건  차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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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는 이월사 가 ‘공 부족’과 차이가 없는 것  보이므 , 향후

에는 공 부족  이월사 를 분 는 것이 좋  것임. 

[건 개량  사고이월 사 ]                        

        (단  : 만원)  

  도 합  계 공기 행 지연 공사지연 기  타

2010
58,078 3,156(6건) 6,880(10건) 4,658(6건) 43,385(51건)

100(%) 5.4 11.9 8.0 74.5

2009
97,083 22,305(11건) 10,553(16건) 119(1건) 60,106(58건)

100(%) 23.0 10.9 0.1 66.0

  ◦ 편, 도사업특별회계  산이월  산 액  6.5%  도에 

해 2.7% 감소 는 등 지속 인 감소 추 에 있 나( 울특별시 일 회

계 2.2%, 타 특별회계 8.3%), 

  ◦ 사고이월 도가 산집행  신축 과 사업  계속  지를 해 회계

연도 독립 원  외  불가  경우에 여 허용 고 있다는 과 

상 도공사 특 상 불가  경우가 많   있다는  인 라

도 사업추진 계획단계에 부  보다  계획 립( 량, 사업  등)

과 시에 산집행  함 써 공 부족이나 공사 공시  미도래  

소요 공 보에 른 산  이월  소 어야  것임.

 □ 도 이월액 집행 황 (결산  P 134)

   ◦ 2009회계연도에  이월  사업  「 처리실증 랜트  장 

공사」를 포함 여  98건, 970억 83 만원 ,

   ◦ 이  874억 87 만원이 집행 어 집행  도 이월액  90.1%

(건 개량이월 77.3%, 사고이월 92.1%)  도(95.7%)에 해 

5.6% 감소 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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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 이월사업  「 처리실증 랜트  장 공사」 

0.7%, 「 지 건 공사 토지매입 」 0.6%, 「 남역~보

지간 송 공사」는 0%  집행  보이고 있 .

 □ 산 용 (결산  P 142) 

   ◦ 산  용  “ 산편  이후 변동  여건에 신축    

도” 써 「지 공 업법」 29조에 근거 고 있 며,

  ◦ 2010 도 산 용액  「돌 사고 증가에 른 산부족」 외 

10건, 38억 97 만  (94억 73 만원)  41.1%(55억 

76 만원) 감소 었 .

   ◦ 주요 산 용 사 는 ‘돌 사고 증가23)에 른 산부족’ 28

억원, ‘본부청사 증축시 건축면 증가, 장애시 보   추가 등에 

른 산부족’ 3억 74 만원, ‘남부청사 리모델링시 천장 , 

공사 등 량증가에 른 산부족’ 3억 38 만원, 과상여  산

부족 1억 25 만원, ‘ 등포  병 공장 신  후 사용  지게차 

구매 산 미 보’ 16 만원 등  용 는데,

   ◦ 이  ‘본부 청사증축공사(시 )’  ‘남부청사 리모델링공사’는 

각각 용 후 용 산  83.7%(3억 13 만원), 37.9%(1억 28 만원)

 과다 불용시키고 있고 ‘본부 청사증축공사’나 ‘지게차 구매’는 

사 에 가능  사업 ,

   ◦ 산 용이 산집행에 있어  신축  부여   도이 는 

지만, 사 에 충분히 가능  사업이나  요 지 않는 사

23) 수  향상  해 누수  안노  에 극  지하누수탐사  통해 누수  사 에 견하여 보수하

고 , ’10년도 돌 누수사고 건수는 16,634건  년 비 1,144건  증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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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에 해 는 본 산편 에 신  여  산과목에  집

행 도  해야 며, 용시에도 산  과다 용 여 불용시키는 불

합리  사 가 없도  해야  것임.

 □ 불용액 (결산  P 172) 

   ◦ 2010 도 출 산 집행결과 불용액  산 액(8,980억 83 만원) 

 8.4%인 753억 98 만원이 생 어 도 불용액 759억 13

만원에 해 5억 15 만원 감소 나, 산 액  불용  

도(7.2%)에 해 1.2% 증가 . 

   ◦ 불용 원인별 구 를 보면 도  경우 불용액  33.4%가 낙찰차

액  가장 높  면 당해연도에는 산 감에  불용 이 

35.1%  가장 높게 나타났 며, 낙찰차액, 산집행잔액 등  이었

. 

      [불용액 원인별 구 ]                        

                                            (단 : 만원)

  도 합  계 낙찰차액 산 감 집행 액
비비
  액

사업계
변경, 취

집행사
미  생

2010
75,398 21,632 26,445 17,207 5,363 3,797 954

100% 28.7% 35.1% 22.8% 7.1% 5.0% 1.3%

2009
75,913 25,324 20,488 17,329 10,259 1,383 1,130

100% 33.4% 27.0% 22.8% 13.5% 1.8% 1.5%

   ◦ 주요 불용 사업  ‘ 남역~보 지간 송  공사’는 

이월 산이 액 불용 었는데, 이는 공사계약업체인 청람건 (주) 공

사부도  본 사업  타 공  이고,

   ◦‘ 처리실증 랜트  장 공사’  경우 처리 실증 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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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여 존, 개   고도처리공 에  평가를 통해  

개  경  함 써 연구효  극 고 장래 국내·외 

상 도 자  장  용   사업이었 나,

   ◦ 시 부지가 천  장  아차산 녹지축 연결 상에 있어 계획부지 

변경에 른 용역사업 간 연장  사  2009회계연도에  건 개

량이월  이후 본/실시 계용역 결과 140억원(당 산 22억 71

만원)  사업 가 크게 증액 에 라 자심사를 아야 고 

추가재원 보에 어 움이 있어 본 사업  보함(계획변경취소)에 

라 이월액  99.4%(22억 56 만원)가 미집행 어 불용  것  부

 산 편  사 이며,

   ◦ 사업계획 변경·취소가 5.0%이고 낙찰차액, 산 감  집행잔액에 

 불용 이 50% 이상인 사업도 다  나타나고 있어 일부 사업  

경우 산편 이 다소 과다 게 책  면도 있는 것  단 .

   ◦ 이  같이 산 액  불용  8.4%  울특별시 일 회계 6.1%, 

특별회계 10.4%  타 특별회계에 해 는  낮  이지만, 몇몇 

사업  사 에  보이듯이 구체 이고  사업계획 립  산

편  통해 불용액이 소   있도  고, 특히 사업변경 등  

사업이 취소 는 사 가 생 지 않도  여 시  다른 사업에 

산이 사용   있도  여야  것임.

  다. 종합 견

   ◦ 도요  인상요인  2006  이후 지속 인 증가 추 를 보이다가 

2010 에는 도에 해 1.95% 감소  12.32%를 나타내고 있어 

면 는 상 도 재 여건이 개  것  보이지만,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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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억 여 생  업 용  감소  차입  증가  용 료미납

 등 미지  인  자 자본  락에 른 원가 감소에 

인  것  상 도 재 여건이 향상  것이라 볼 는 없 며,

   ◦  상 도사업본부  지속 인 경 개  노 에도 불구 고 당 이익  

지속  감소 고 있고, 특히 도요 이 동결 고 자원공사

 ‘용 료 청구소송’ 소에 른 미지  용 료  납부  득 리

권 상실에 른 원  구입 (28.63원/m3 → 43.84원/m3)  상승  

상 도 재 여건   악  것  상 .

   ◦ 라  도요  인상  요  인 지만 상 도는 시민생 과 

직  는 공공재 써 가상승  고 여 신 게 결

어야  것이며, 요 체계 개편과 여 본래  취지  다르게 

용 고 있는 190원/m
3

 요 단가(월 사용량 10m
3
 이 에 용)

를 폐지 고 신 국민 생 권자에  요 감면  는 

것에  검토가 요  것  단 .

   ◦ 그리고 출 산에 있어 는 산 액  산이월  용  

도에 해 크게 낮아지는 등  사업계획 립   

 산집행  신 함이 향상 고 있다   있 나, 일부 시  

요 지 않는 사업에  산 용이나 부  산편 에 른 이

월 후 높  불용도 여 히 나타나고 있어, 이에  지속 인 개 노

이 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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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사업본  

  가. 입                                                  

◦ 2010회계 도 강사업본부  입결산에 는 징 결 액  15%에 

해당 는 26억 8천5 만원이 미 납 었는데, 이 에  임시  

외 입  미 납액이 24억 7천7 만원  지난 도 입 21억 6천

6 만원이 부분  차지 고 있  

 산액 산현액 징수결 액 실 수납액 미수납액
징수

(%)

2010 도 1,753 1,753 3,596 1,118 2,477 31.0

2009 도 1,079 1,079 4,023 1,628 2,395 40.0

2008 도 396 396 4,802 2,553 2,249 53.2

2007 도 376 376 1,897 692 1,205 36.5

2006 도 284 284 1,042 459 583 44.0

<  1> 시  수  징수  비  

 (단  : 만원)

 

◦ 매  복 는 임시  외 입  징 이 낮  에 해 는 매  

지 는 사항임에도 불구 고, 시 이 지 않고 있 . 향후에는 미

납액과 이를 징   행 인 용  여 납가능

이 없는 액에 해 는 지속  불납결손처분  내리는 것도 

고 해야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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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 용료 부과 징  락

◦ 「 천법」 37조  울특별시 천 용료 등 징 조  2조에 

라 시장( 강사업본부장)  천 용료를 징 도  어 있

◦ 입과 여 민자사업  추진  과 여 도 시민요트

나루 조 사업  경우는 천 용료 부과징 상임

   

<그림 1> 세빛둥둥섬 과 여의도 요트마리나

◦  경우 민간 자사업  공익  일부 포함 고 있다고 

라도 본  리사업에 해당 며, 공이후 25 간 사업시행

자가 소 며 운 다가 울시에 부채납  어 있  

◦ 울시에 는 공사 간(2009.3.3~2011.5.31)동안 익이 생 지 

않았  에 천 용료를 부과 지 않는다는 논리를 내 우고 있

나,  조 과 여 소울 라(주)가 신청  천

용허가에 여는 용료를 부과․징 여 동일 사업에 여 

 다른  용 고 있

◦ 울시 강사업본부  논리  공사 간동안 익이 생 지 않아 

용료를 부과 지 않았다면, 2010 도에 소울 라(주)에 부과․징

 천 용료(약 680만원)는 당연히 어야  것임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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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도 요트마리나 조 사업  경우에는, (주) 울마리나 이 천

용허가를 지 않고, 천  용25) 여 공사를 진행  것  볼  

있  에 공사 간(2010.2.~2011.4)동안 용료  120%에 해당

는 변상  부과해야  것  단

  나. 출

◦ 강사업본부소  일 회계 출 산액  2,177억 7천 1 만원  

도이월액 546억 5천4 만원,  8천3 만원, 타부 부

 이용에 해 20억 1천6 만원 증액  포함 여, 산 액  

2,752억 7천3 만원임

◦ 이  2,028억 9천2 만원이 지출 었고, 527억 9천6 만원( 산 액

 19.2%)이 다 연도  이월 었 며, 195억 8천5 만원( 산

액  7.1%)이 불용처리 었

   □ 산 이용

◦ 2010회계연도 이용  11건, 20억 1천6 만원  그 부분이 인

건  부족분  채우   것임

◦ 인건  산  조직  격  변동이 있는 경우를 외 면 사 에 충

분히 가능  것이고, 본 산편 시에  추계가 이루어 진다면 

이용  통  산  추가 보가 불 요 게  것이므  해야  

것임

24)소울 로라(주)에서 용허가를 신청한 구역은 로 아일랜드(반포동 650번지일 )가 아니라 주변지역(반포

동 650-1)이라도 용목 이 로 아일랜드 조성을 한 것이라면 면제해 주었어야 할 것임

25)「하천법」 제17조( 용료등의 징수 감면)③하천 리청은 하천 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용

는 사용한 자에 하여는 그 용료 등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액을 변상 으로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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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여 결산검사 원  산  이용․ 용․이체  경우 본청 실국

장   장  행 안 부 " 산편 "과 " 울시 재 회계규

"에 라 산  이용․ 용․이체 요구 를 획조 실장에게 출 고 

승인  득해야 함에도 불구 고, 이용  경우 획조 실에  "2010  

인건 과부족 황 악"이라는 공  부 에 시행 고 일  

조  것에 여 법  지   있   

◦ 산  이용  산편  이후 변동  여건에 탄   

 도 「지 재 법」 47조26)에 그 근거를 고 있 며, 산집

행상  요에 여 산심 시 산  통해 미리 지 회  

승인  얻어 집행 는 것이지만, 다른 역자 단체에 해 울시  

산 상 이용범 가 지나 게 포 이므  이 요 다는 결

산검사 원  지 이 있었

    

<2010년도 산총칙>

제8조 다음경비에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지방재정법」제47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아래 비목 상호간 는 타 비목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다.

(1)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2)재무활동 경비

(3)공공요 ,세 ,공과 ,배상 ,외자수수료

(4)환율변동으로 인한 원화경비 부족액

(5)재해 책 복구비

(6)동일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 경비

26)제47조( 산의 목 외 사용 지와 산이체)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 산에 정한 목 외에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 산이 정한 각 장· ·항 사이에 상호 이용할 수 없다.다만, 산집행상의 필요에

의하여 미리 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는 정원에 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는 개폐로 인하여 계 기 사이

에 직무권한 그 밖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산을 상호 이체(移替)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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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 용

◦ 2010회계연도 용  19건, 70억 8천1 만원 , 강공원 

특 사업(여 도, 뚝 , 난지)  시 , 감리  57억 6천5 만

원, 망카페 복구  3억 5천1 만원 등  용 (결산  

p.46)

◦ 「 강공원 난지권역 특 사업」  2010 도 산이 지 않아 

2009회계연도 사고이월액 64억 6천6 만원이 산 액  어 

있었 나, 사업 량  증가를 이  「암사동 보행녹도 조 사업」

에  9억 9천6 만원  용 여 집행  

◦ 산 용  경우는 새 운 목  여 집행   없도  어 

있 나, 지난 도 사고이월  산이 있다는 이  용  것  

2010 에 심  결  산  2009  사고이월 사업에 용 는 

행 는 회계연도 독립  원 에 어 나는 것이며 시 회  산심

, 결권  시 는 행 라   있

 

◦ 「 강공원 뚝 권역 특 사업」  2010 도 산 45억원에 「암

사동 보행녹도 조 사업」에  40억 8천6 만원  용 여 망

복합 시 (자벌 ) 추가 사업  집행

◦ 「 강공원 여 도권역 특 사업」  2010 도 산 60억원, 사고

이월 49억 2 만원에 「암사동 보행녹도 조 사업」에  6억 8천3

만원  용 여 장 향, 분 추가 조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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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사업  2009회계 도 결산시에도 2010  산이  이

후에 용/사업변경  통해 39억 8천만원  변  보  것이 

지   있 나, 개 지 않고 있

    

◦ 난지, 뚝 , 여 도 특 공원조 사업 산 용  사업 량  증가  

인  추가사업  보라는 명분  이루어 나 용승인일자가 4월 

29일, 5월 18일인데 공사 공일  5월 20일, 5월 31일, 6월 30일 

등  공사  산과 에  부족  용  용  통해 보  

후 지  것  단 어 산  실․국장 책임 에 상 통 여 

사용 여 사업  탄  추진   용사용  도입취지에 

어 남   회  산심 권  침해  것이라   있

   □ 변경사용

  
◦ 산  변경사용  동일  단 사업내 부사업간 는 동일 부

사업내 편 목(통계목)간 산  실․국장 책임 에 상  통 여 

사용 여 사업  탄  추진  해 도입  것 , 2008  

회계연도 결산부  사업변경과 목변경  변경사용  통합 여 

사용 고 있

  - 2010회계연도 변경사용   9건, 11억 6천7 만원  시 , 감

리  부족분  채우  해 변경사용  것임

◦「 강공원 주차장 운 」, 「 강공원 이용시  보 ․ 」, 「U-

강구축사업」  시  일부를 감리  변경 여 집행  사

, 감리 는 2010  본 산에  당연히 편 었어야 함에도 불

구 고 시 만  보  후 그 일부를 감리  변경사용 는 것

 변 인 산집행이라   있 므  지양해야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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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자본 자 사업에 법  시재  입 

   ◦  부속시 인 미 어아트갤러리 조 사업  민자사업  

추진 는 사업임에도 불구 고 람  시 (12억 2천3 만원)를 

사용 여 조

   ◦ 당  미 어아트갤러리 람  사업시행자인 소울 라(주)가 조

도 27) 어 있 나, 울시에 는 약  48조  「사회 시

에  민간 자법 시행 (민 법 시행 )」 37조 1항 4 를 

근거  시재  입  것임

   ◦ 그러나  「민간 자법」이 아닌 「 법」에 근거  

시  운 식에 해 만 「민간 자법」  용 여 약 에 규

고 있는 것에 불과 므 , 민 법시행   조항  지원근거  볼 

 없

   ◦ , 람  조 에 요  경 를 “망원그린웨이 조 사업”에  

조달  것  「지 재 법」 47조28) 산  목 외 사용 지 조항  

 것  볼  있

   ◦ “ 지 공사”는  상구조   해 그 

부를 는 공사  사업시행자가 계에 여 추진했어야 

는 것이지만 체 량(76,300㎥)  일부인 40,500㎥  “ 강

 공사사업” 산(42억 3 만원)  사용 여 집행 여 민간

사업시행자에게 11억 6천2 만원  부당이득  안겨 주었 29)

27) 로 아일랜드 조성 운 사업 약서 제48조 제5항에 규정한 주차장 부지(약200 분)의 경우도 사

업시행자의 비용으로 조성 운 하도록 되어 있어,MAG 람석조성에 시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없음
28)지방재정법 제47조( 산의 목 외 사용 지와 산이체)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 산에 정한 목 외

에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 산이 정한 각 장․ ․항 사이에 상호 이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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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세빛둥둥섬과 미디어아트 갤러리

  □ 종합 견

   ◦ 강사업본부 소  일 회계 입 출 결산안에  검토결과, 

   ◦ 입  경우 임시  외 입  징 이 낮아 이에  개 이 요

다는 지 에도 불구 고 시 이 지 않고 있 며, 이나 

여 도요트마리나 조 사업 등 민자  추진  사업에 여 

   ◦ 공사 간동안 천 용료가 징 지 않아 입에 손실  가  것  

보이는 만큼  사업에 해 는 공사 간, 실  용 간  고 여 

부과 징 해야  것임

29)감사원 감사결과 보고서 p.3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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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리 기 획  산 하 

물 리 정 책 과  

   ◦ 출  경우 인건  부족분  해결  여 타 부 부  이용

 액이 20억 1천6 만원 , 인건  산  사 에 충분히 

가능  것임에도 불구 고 이용  통해 조달 는 것  지양해야  

것임

   ◦  민간 자사업에 법  근거없이 본부장 침만  시재  입

여 민간사업자에게 특 를 부여  것  산  목 외 사용  지

고 있는 「지 재 법｣ 47조를 심각 게  것   시

회  산심 권  침해  것  자에  엄  책이 요구

다  것임30)

 가. 일 회계

  1.  입

  ◦ 2010회계연도 입 산  4억 13 만원이었 나 4억 38 만원이 징

결 어 이  4억 23 만원이 납 고 15 만원  미 납 어 결손

처분 없이 다 연도  이월 었 며,

  ◦ 당해연도 납  96.6%  (100%)  3.4% 감소 는데, 이

는 자 구 산부족  추경 산  보 지 못해 임시  외 입  

시도 입(74 만원)  납 이 83.1%  감소  것에 인

고 있 .

30)감사원에 도 에 한 징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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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별 입결산 황

  (단  : 만원)

회 계

연 도
산액 산현액

징수결 액

(A)

수납액

(B)

미수납

액

미수납액 처리 수납
(%)

(B/A)
결 
처 

다 도
 월 액

2010 413 413 438 423 15 0 15 96.6

2009 325 325 4,087 4,087 0 0 0 100

2008 296 296 323 323 0 0 0 100

  2.  출

  가) 개 요

  

   ◦ 당  산액 177억 29 만원과 도 이월액 121억 29 만원  합  산

액  298억 58 만원 , 이  81.0%인 241억 77 만원  지출 고 

0.8%인 2억 33 만원  다 연도  이월 며, 집행잔액(불용액)  산

액  18.2%인 54억 48 만원임.

[ ] 도별 출결산 황

 (단  : 만원)

회 계

연 도
산액

도

월액
비비 변 경  용

용/

체

 산

현 액
지 액 월액

용액
(비 %)

2010 17,729 12,129 0  117
-117 0 0 29,858 24,177 233 5,448

(18.2)

2009 50,814 261 0 0 0 0 51,075 17,658 12,130 21,287
(41.7)

2008 6,835 1,426 0 2 20  83
-83 8,344 7,001 286 1,057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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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변 경

  ◦ 산  변경  동일  단 사업 내 부사업 간 는 동일 부사업 내 

편 목(통계목)간 실·국장 책임 에 산  상  통 여 사용 는 

것임.

   ◦ 출 산  변경사용  1건  ‘사평역 주변 지   ’에 

1억 17 만원  ‘도심속 실개천 만들 ’에  변경 사용 는데, 

이는 2010  4월 9일 “사평역 지 염 원인 규명 조사를  

자 회 ” 결과에 라 산 회 인근에 산업폐  등  불법 매립

 인  염가능 이 높  것  단 어 사평역 주변 지

염  를 여 2010  6월에 1억 17 만원  산변경  

것이며, 2011  출 산에도 지 염, 토양 염에  조사 

실시를 여 2억 25 만원  산  편 고 있 .

   다) 불 용

  ◦ 불용액  산 액  18.2%인 54억 48 만원  (212억 

87 만원, 41.7%)  크게 감소  것  나타나고 있지만,

  ◦ 주요 사업  ‘ 계  날 행사 추진’  당  시  산만

 사업  추진  계획이었 나 2010  상 에 국 가 부 어 

시  산 감  여 국  액  사업 산  집행함에 라 불

용 이 28.6% 고, ‘마곡지구 재생  공 ’  재생  공 시  

본  실시 계 지 료 나 마곡도시개 사업이 지연 에 

른 시  미집행  불용 이 69.8%  높았 며, 특히 ‘ 울 포

럼 운 ’  계  날 행사 사업 격과 사 여 사업  종료시

킴에 라 행사운   행사실 보상  미집행  불용 이 

84.7%  높게 나타나는 등 울시 일 회계 불용  6.1%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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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아직 높   산 편  에 사업  타당 과 우 , 

산 산  등  보다 면 히 검토 여 불요불  사업  산이 

입 지 않도  해야  것임.

       [ ] 불용  20% 이상 사업 황

      (단  : 만원)

연 사   업   

 산 내 역

산현액 지 액
용 내역

용액 비 (%)

1  울 물포럼 운 20 3 17 84.7

2  마곡지  재생수 공 1,900 574 1,326 69.8

3  「 계 물  날」 행사 진 147 105 42 28.6

    ◦ 편, ‘도심속 실개천 만들 ’는 산변경 후 산 액  79억 15

만원  실개천 조 사업 1개소에  사업취소에 른 집행사  미

생 등  불용  11.85% 며, 근 언 보도에 르면 도심속 

실개천  자연 능이 없는 인공 인 시 써 리가  

안 어 일부에  염이 생 고 있고, 실개천  지 리  해

는 산( 액 구 )이 지속  입 어야 는 등  가 있어 

조  9개소  실개천에  사후 평가가 이루어 야  것임. 

   라) 다 연도 사고이월

    ◦ 다 연도 사고이월   2건, 2억 33 만원  사업 산 액(4억 

95 만원)  47.1%에 해당 며, 2건 모  집행시  미도래(용역 간 

지연)에 해 사고이월이 생 .

       - 울특별시 염원 종합 리 책 립 용역    1억 52 만원 

       - 울특별시 지역 토양보 계획 립 용역              81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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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특별회계

  1.  입

  ◦ 2010회계연도 강 질개 특별회계 입 산  125억 2 만원  국

고보조 사용잔액 등 외 입 13억 94 만원과 국고보조  111억 8

만원이며, 납  100%  다 연도 이월액  없 .

       [ ] 도별 입결산 황
 (단  : 만원)

연 도 산액
도

월액

 산

현 액

징수결 액

(A)

수납액

(B)
미수납액

미수납액 처리 수납  
(%)

(B/A)
결 

처 
월액

2010 12,122 0 12,122 12,502 12,502 0 0 0 100

2009 13,747 109 13,856 13,370 13,370 0 0 0 100

2008 13,854 0 13,854 14,037 14,037 0 0 0 100

   ◦ 강 질개 특별회계  입 산  부분  강 계 리 (111억 

8 만원)  88.8%를 차지 며, 강 계 리  부가 「 강

계 상 원 질개   주민지원 등에  법 」 20조에 거 

돗  사용자가 납부 고 있는 이용부담 (170원/m3)31) 등  재원

 조 여 강상 원 질 보  해  자 단체( 울시, 인

천시, 경 도, 자원공사 등)  보조 고 있 .

       [ ] 2009~2011 도 강 계 리  조   자 황
 (단  : 만원)

연 도 액
주민

지원사업
환경

시

토지매수,  
수변 역

리

비 염
감사업

염
량 리

타 
수질개

사업

 본
경 비

2011 427,870 66,506 241,684 56,911 9,849 4,047 32,044 7,003 9,826

2010 419,352 66,087 180,970 107,551 11,519 1,727 33,730 6,691 11,077

2009 384,498 73,488 174,570 84,805 9,217 1,833 33,804 6,781 105,155

31) 2011  1월  160원/m
3
에  170원/m

3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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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 울시가 강 계 리  약 44.3%를 분담 고 있 나 상

원 리지역  울시 면 이 0.3%인  감안 라도 2.6%  

부    에 실질 인 상 원 질 리  개  

해 는 지속 인 신규사업 굴 등  통 여 부 이 증액   있도

 해야  것임.

       [ ] 시도별 강 계 리  분  황
 (단  : 억원)

연 도 계 사무 울시 천시 경 도 강원도 충 도

2010
4,195 1,390 112 12 1,767 643 271

(100%) (33.1%) (2.6%) (0.3%) (42.2%) (15.3%) (6.5%)

2009
4,724 1,418 121 18 1,878 976 313

(100%) (30.0%) (2.6%) (0.4%) (39.7%) (20.7%) (6.6%)

  2.  출

   가) 개 요

  
   ◦ 강 질개 특별회계 출 산 액  당 산 121억 22 만원  

이  120억 2 만원  지출 며, 다 연도 이월액  없고 집행

잔액(불용액)  산 액  7.9%인 9억 61 만원이 생 었 .

       [ ] 도별 출결산 황
 (단  : 만원)

회 계

연 도
산액

도

월액

비

비
변 경  용

용/

체

 산

현 액
지 액 월액

용액
(비 %)

2010 12,122 0 0 0
 18
-18 0 12,122 10,880 281

961
(7.9%)

2009 13,747 109 6  11
-11

 1
-1

0 13,856 12,002 0 1,854
(15.4%)

2008 13,854 0 0 8 14 0 13,854 12,771 109 974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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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불용액

    ◦ 강 질개 특별회계 불용액  산 액  7.9%인 9억 61 만원  

도 불용  15.4%인 18억 54 만원에 해 크게 감소 며, 주요 

원인별 불용내역  낙찰차액 등 산집행 잔액이 75.4%  나타나고 있 .

    ◦ 불용  10% 이상인 과다 불용사업  ‘ 리 조체계 운  ’ 

등 4건  도에 해 개 었 나, 

       [ ] 불용  10% 이상 사업 황

      (단  : 만원)

연 사    업    

 산 내 역

산현액 지 액
용내역

용액 비 (%)

1   물 리협 체계 운  활 화 43 33 8 22.7

2   잠실상수원 리 720 588 132 18.3

3   본경비 87 75 12 13.4

4   잠실상수원퇴 물 2,016 1,614 216 10.7

   ◦  ‘ 리 조체계 운  ’ 사업  도 불용  43.4%에 이어 

2010 도 산편  외에 추가   강 계  국외여 , 타 

사 리  등에  집행잔액 생  산 액  22.7%가 불용 었고, 

‘잠실상 원 리’는 간  근 자 도퇴직에 른 보  불용액 생, 

상 청소  매각  공공운  불용액 생, 타 사 리  등에  집

행잔액 생  18.3%( 도 22.7%)가 불용 는 등 일부 사업  경우 

매  복  높  불용  보임에 라 향후에는 산편  에 사

업  타당 과 우 , 산 산  등  보다 면 히 검토 여 불용

 소 해야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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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산  용

    ◦ 산  용  산편  이후에 변동  여건에 신축  여 

재 운용  능  고자 는 도  책사업내 단 사업간 

산  변경 여 사용 는 것  「지 재 법」 49조  「지 재

법 시행 」 55조에 근거 고 있 며, 강 질개 특별회계 용  

 2건에 18 만원  공익근 요원보상   연 부담  부족분 충

당   것  특이사항  없 .

   (4) 다 연도 사고이월

    ◦ 강 질개 특별회계  사고이월   2건, 2억 81 만원  ‘잠실

상 원 퇴  ’  산 액  11.5%인 1억 86 만원  사고

이월했 며, ‘ 천 량 질 모니 링 용역’  법 개

(’10.5.31)  후속조 32)  인해 강 역 경청에  10월 25일에 

산  부 에 라 용역 간(’10.12.28 ~’11.12.27) 부족

 지출원인행 액 100%인 95 만원  사고이월  것이지만, 회계연도 

독립  원  여 사업이 에 집행 써 사고이월이 소  

  있도  여야  것임.

32) ’10.5.31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   주민지원 등에 한 ｣ 개  한강수계 수질 염

량 리 가 무화 에 라 한강 역환경청에  획재  ‘한강수계 리  운용계획’ 변경 

협 료(’1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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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질   답변요지 : 생 략  

6. 토 요지 : 생 략

7. 소 원회 : 구 지 않

8. 심사결과

  ◦ 2010회계연도 맑 경본부 소  입․ 출결산  결산 승인(안)

     :  부결

  ◦ 2010회계연도 푸른도시국 소  입․ 출결산  지출 승인(안) 

      : 부결

   ◦ 2010회계연도 도사업특별회계 입․ 출결산   지출 승인 (안)  

: 원안가결

   ◦ 2010회계연도 강사업본부 소  입․ 출결산  지출 승인(안) 

      : 부결 

   ◦ 2010회계연도 리 획  산  리 책과 소  입․ 출결산  

지출 승인(안)  : 원안가결

9. 소 견  요지 : 없 

10. 참고자료 : 없 


